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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보존년한:완제일로부터5년) 

전자채권 사고신고(취하)서  
 

 

 

주식회사 하나은행           지점 앞 

 

 

 

 

다음과 같이 전자채권을 사고신고(취하)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

전자채권번호  금액  

발행일  만기일  

판매기업 기업명  판매기업 사업자번호  

담보금 입금여부  사고신고 구분 □ 신고  □ 취하 

사고신고(취하) 

사유 
 

 

 

 

20     년     월     일 

 

 

 

 

발행인 :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인) 

주  소 :  

사업자등록번호 :  

 

 

 

 

 

 

 

 
주) 

1. 사고신고서 접수는 구매기업 요청에 의한 사고신고(계약불이행, 피사취, 합의불가),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의 경우에만 가능 

2. 구매기업 요청에 의한 사고신고는 이미 전자채권담보대출이 실행된 경우에는 사고신고 접수 불가 

3. 구매기업 요청에 의한 사고신고 및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 중 지급정지가처분명령에 의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고신고담보금을 입

금하고 「전자채권 사고신고 담보금 처리를 위한 약정서」를 작성하여야 함 


